질의22: 출양을 통한 국유토지사용권 취득방법은? 협의출양으로 국유토지사용권취득시, 토지사용권가격은 현지 정부 자체로 결정하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서를 체결시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가? 

답변: 중국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경매·입찰·공고판매·협의출양의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중 반드시 입찰·경매 또는 공고판매의 형식으로 출양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이다.

1. 상업·관광·오락과 상품주택 등 각종 경영성 용지 
2. 1항 규정 용도 외의 토지의 공급계획을 공포한 후 동일한 부지에 2인이상의 수요자가 있을 경우 
 

위 경우 외에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할 수 있다.
협의방식으로 출양한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금은 국가규정에서 확정한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협의출양 최저가격은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토지행정주관부서에서 책정하고 동급인민정부에서 비준 후 공포하며, 시·현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시, 현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부서주관부서는 국가산업정책과 출양하려는 토지의 상황에 근거하고 “도시토지가격감정규정”에 따라 출양하려는 토지의 가격을 감정하며 시·현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집체결책을 거쳐 합리적으로 협의출약기준가격을 결정해여 하며 협의출양기준가격은 협의출양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서를 체결할 때 아래의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주체: 중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의 출양은 서면출양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토지사용권출양계약서는 시·현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와 토지사용자가 체결한다.
 따라서 개발구관리위원회·공업단지 등과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서는 유효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토지출양금의 지불: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서를 체결한 후 반드시 출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출양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출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관리부서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위약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3. 계약서 약정에 따라 적시에 토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출양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토지사용권출양계약에서 약정한 토지용도, 착공개발기한내에 토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출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착공개발기일부터 만1년이 되도록 착공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20%에 달하는 토지방치비(土地闲置费)를 징수할 수 있으며, 만2년이 되도록 착공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정부, 정부 관련부서의 행위 또는 착공개발에 필요한 사전작업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제외한다.6 

4. 출양토지 교부조건: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출양하는 토지교부시 일정한 조건, 예컨대 “7통1평”(전기·물·스팀·천연가스·통신·오수·도로와 부지의 평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입찰경매공고출양국유토지사용권규정”(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2002年) 제4조


� “협의출양국유토지사용권규정”(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2003年)제3조


� “협의출양국유토지사용권규정” 제6조


� “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防地产管理法 1994年) 제4조


5 “중화인민공화국부동산관리법” 제15조 


6 “중화인민공화국부동산관리법” 제25조 





